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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예산전용 보고

 개 요

○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(예산안및예산집행상황의제출등)

- 시장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에 보고

○ 보고내용 : 2019년 4분기 예산전용 보고

※ 예산전용 :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 변경, 단위사업 내 목그룹 간

변경하여 사용(목그룹 : 인건비-100, 물건비-200, 자본지출-400 등)

 2019년 예산전용 내역
(단위:천원)

부 서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
전용 요구액 전용 후

예산액 승인일
감 증

소상공인

정책

담당관

신시장 및 

생활상권 

활성화

사무관리비(201-01) 900,000 - 755,000 1,655,000
’19.11.18

자치단체
경상보조금(308-01) 3,000,000 755,000 - 2,245,000

 예산전용 사유

○ 당초(’18년 11월) 예산 편성 시 자치구별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

경상보조금 15억 편성

○ 올해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우리시의 직접 사업을 통해 향후 3개년

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의 필요성 대두

- ‘함께가게 의제발굴을 위한 기초조사’, ‘우리농산물 공동구매’의 서울 전역

홍보, 동네가게를 위한 마케팅 성공사례 발굴 및 컨텐츠 제작 용역 등

○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755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사용하고자 함


